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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개발행 (토지분할)허가 운 지침

제정 2013년 4월 19일 규 제51호

제1조(목 ) 이 지침은「국토의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제56조  같은 

법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 부동산으로 인한 선의

의 피해를 사 에 방지하기 하여 토지분할허가에 한 세부기분을 규정

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택지식 분할”이란 인․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

에 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바둑 식 분할”이란 인․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

바둑 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기획부동산”이란 계 법령에 의하여 원칙 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

지 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 와 다르게 기획하여 고 등을 통해 토지

를 분양 는 매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 용범 )  이 지침은 “기획부동산(추정되는 업자 등을 포함한다)”의 

토지분할에 하여 용한다.

제4조(기획부동산의 단기 ) “기획부동산”의 단기 은 다음과 같다.

1.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 바둑 식 형태로 분할하려는 자(단, 

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
2. 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고하여 부동산 질서

를 해치는 자

3.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토지를 신문, 인터넷, 화 등을 

통하여 다수에게 분양․ 매를 목 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

제5조(공유지분 분할허가) 토지분할허가 기 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(법원의 

결 등)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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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 용 제외)  이 지침 발령일 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토지는 이 

지침을 용하지 아니한다.


